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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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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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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제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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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조사기간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칠억육천만원정(\7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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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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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장 (서명 또는 인)전   근   만(주)경일감정평가법인

경일(강원)18-250704-301

-구분건물 760,000,0001개호 구분건물 1개호

이           하           여           백

합    계 \760,000,000.-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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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소재 "남춘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주용

도: 공동주택(아파트),판매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명칭: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제40층 제101동4004호로서, 춘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물건

(1) 전체 부동산 개요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6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77)

명칭
동/층/호수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제40층 제101동4004호

건 물 의
개    황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대 일반상업 21,381 257,725.6983 -7/49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단지규모

동수 세대/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2.03.28 6 1,175/220

설비현황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  비

화재탐지
설    비

승강기
설  비

도시가스
설   비

기타
설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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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물건 개요

기호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권
(㎡)

비고
공부 사정

1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101/40/4004 

84.9032 84.9032 77.2395 162.1427 13.4417 -

합계 84.9032 84.9032 77.2395 162.1427 13.4417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

한 날짜인 2025년 10월 17일로 하였습니다.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10월 17일 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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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구분소유 물건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 2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며, 견고한 벽체로 되어있습니다.

본건 건물은 내부 확인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조사를 못하였

는 바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등록된 건축물현황도면, 호별 표시 등에 의거 확인하였

으며, 일반적인 관리상태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건물로서 토지의 소유권대지권 

과 구분건물이 일체로 하여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토지와 건물의 배

분가격을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건 소유자는 ‘전영조’ 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

물대장 상 소유자는 ‘주식회사대우건설’ 로 등재되어 있는 바 경정 여부 등은 경매 진행시 필

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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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

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

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

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

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

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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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

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

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용재, 시

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위치별·층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 동·유형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

으로 평가하되, 동·유형의 수익사례 포착이 어려운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

서규정에 따른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별도 산정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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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정평가액 산출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온의동
601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32/○○○○
84.9032

공동주택
(아파트)

725,000,000 8,540,000
2024.05.30

2022.03.28

B
온의동
601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29/○○○○
84.9032

공동주택
(아파트)

720,000,000 8,480,000
2023.06.09

2022.03.28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 및 호는 ○○○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상기 사례 중 본건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과 물적유사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A)"를 "기호(1)"의 비교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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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입니다. (1.000)

3. 시점수정

사례 기호(A) : 본건 기호(1)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

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강원 춘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기

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발표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습니

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조사발표)

구     분 적 용 치 비  고

사례의 매매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96.2 2024.04

기준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100.8 2025.09

시점수정치 1.04782 100.8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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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

[ 본건 기호(1) / 사례 기호(A) ]

조 건 항    목 비교치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단가 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8,540,000 1.000 1.04782 1.000 8,948,382 8,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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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결정단가
(원/㎡)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1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101/40/4004

84.9032 8,950,000 759,883,640 760,000,000

합  계 84.9032 - - 760,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이용상황

평가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사용승인일

1
온의동
590

온의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37/○○○○
99.629

공동주택
(아파트)

631,000,000 6,330,000
2024.04.09

법원
경매

2015.11.19

2
온의동
591

춘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

○○○/4/○○○
84.8968

공동주택
(아파트)

568,000,000 6,690,000
2023.08.30

법원
경매

2021.08.27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 및 호는 ○○○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 출처: 감정평가정보(KAPA HUB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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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유사물건 가격 수준,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를 종합 참작

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

한 시산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4.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감 정 평 가 액 (원)

760,000,000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경일18-250704-301

페이지: 1 

2025. 10. 21 13:51:33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강원특별 601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자치도 춘천센트럴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지붕

춘천시 타워 ,판매시설 49층

온의동 푸르지오 ,제2종근

640.1875린생활시설 지7층

16,566.3462[도로명 지6층

16,987.0478주소] 지5층

16,627.5907강원특별 지4층

15,454.2346자치도 지3층

14,382.1835춘천시 지2층

16,046.0494방송길 지1층

11,705.461177 1층

12,335.04262층

2,509.31223층

1,586.2854층

2,955.44095층

2,955.44096층

2,955.44097층

2,955.44098층

2,955.44099층

2,955.440910층

2,955.440911층

2,955.440912층

2,955.440913층

2,955.440914층

2,955.440915층

2,955.440916층

2,955.440917층

2,955.440918층

2,955.440919층

2,955.440920층

2,955.440921층

2,955.440922층

2,955.440923층

2,955.440924층

3,120.933425층

2,955.440926층

2,955.440927층

2,955.440928층

2,955.440929층

기준시점 : 2025. 10. 17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경일18-250704-301

페이지: 2 

2025. 10. 21 13:51:33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2,955.440930층

2,955.440931층

2,955.440932층

2,955.440933층

2,955.440934층

2,955.440935층

2,955.440936층

2,955.440937층

2,955.440938층

2,955.440939층

2,955.440940층

2,955.440941층

2,955.440942층

2,955.440943층

2,955.440944층

2,955.440945층

2,955.440946층

2,955.440947층

2,955.440948층

2,681.065649층

21,381(1) 동소 601 대 일반상업지역

(내)

1 철근콘크리트구조
< 760,000,00084.9032 84.9032제40층 비준가액
|제101동4004호 공용면적
|13.4417 77.2395㎡
>------- 13.44171 소유권대지권 포함

21,381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지: 76,000,000

건물: 684,000,000

합   계 \760,000,000.-

이        하        여        백

기준시점 : 2025. 10. 17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8-250704-301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8-250704-301



광  역  위  치  도

N

S

N

S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601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제40층 제101동4004호

범  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 평가사례평가사례본건본건범  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사례본건 거래사례거래사례거래사례범  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사례본건 거래사례



상  세  위  치  도

N

S

N

S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601 

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제40층 제101동4004호

범  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 평가사례평가사례본건본건범  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사례본건 거래사례거래사례거래사례범  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사례본건 거래사례



NON-SCALE

호 별 배 치 도

4004
(본건)

4001

40024003

4005



건  물  개  황  도  및
내  부  이  용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및

내  부  이  용  개  황  도

NON SCALE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평가건물

기호(1) : 84.9032㎡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이 속한 동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현관】


